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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기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

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

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

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II)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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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생산물: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완성작업」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가)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나)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

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다)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

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사. 손상재물: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

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말합니다. 

1) 가)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

전, 부적합 또는 위험 

나)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나) 피보험자의 계약성 조건에 대한 이행 

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

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

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 (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차.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카.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

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타. 보장지역: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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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의 경우에는 전세계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한민

국 외의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파. 1 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

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하. 공해물질: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

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갸.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

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

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계산법> 

100 원(원금) + 100 원 × 10%(1 년차 이자) + [100 원 + 100 원 × 10%] × 10%(2 년차 이자) = 총 

121 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

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적용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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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

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

험료 

<공탁>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

출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4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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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청구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청구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

구.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15. 아래에 인한 배상청구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 “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

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

지 못한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

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7.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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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제 6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 조 제 1 항에 의해 보험사고

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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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 1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 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8 조 제 2 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10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

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1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11 조(보험금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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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

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해설] 

<공제계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 1> 

손해액이 1,000,000 원이고, A 사와 B 사 2 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 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 억원, 자기부담금 20 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 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 원 - 200,000 원 = 800,000 원 

B 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 원 - 200,000 원 = 800,000 원 

A 사, B 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 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 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 원 

B 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 원 

 

<비례분담예시 2> 

손해액이 300,000 원이고, A 사와 B 사 2 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 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 억원, 자기부담금 20 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 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원 - 200,000 원 = 100,000 원 

B 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원 - 200,000 원 = 1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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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 조(보상하

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13 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1 항 

제 2 호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하여

야 합니다.  

 

제 14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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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

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

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 17 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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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 19 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

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 20 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적용일

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 18 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러나, 소급적용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

니다.  

 

제 19 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 1 호 또는 제 2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 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적용일자부터 보험

기간 만료일 이후 60 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 2 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 6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1 항의 내용에 준용

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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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

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

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2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22 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의 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

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사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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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4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

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의 2 (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보험약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신청하

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적용합니다. 

② 제 31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32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2 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 36 조(계약의 해지), 제 37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27 조(계약의 무효)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 25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

(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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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 640 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 26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

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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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

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 27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제 28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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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9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

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1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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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21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3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7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36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

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제 32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33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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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 34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33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23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4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1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 36 조(계

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 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 21 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 36 조(계약의 해지) 제 3 항이 적용됩니다. 

 

제 35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8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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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

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36 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21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용어해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22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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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6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

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제 37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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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8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9 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가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예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1 년내에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와 이미 받은 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회

사는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40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 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 23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36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37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

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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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41 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42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의사항]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 44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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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 45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6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

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7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8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 2 조 제 1 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28 

 

제 49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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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기준) 

 

전기공급차질 보장 제외 추가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

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

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

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

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II)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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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

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

상책임  

9.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

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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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11 호, 제 12 호, 

제 1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2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

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 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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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작업내용 : 

 

③ 운송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

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

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 일부공사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1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수

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33 

 

제 2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판매인특별약관 

 

제 1 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

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

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등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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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인격침해보장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

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보장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

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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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 3 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 1 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

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상법 제 735 조 3 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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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

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

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

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

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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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단체계약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 1 개월 동안 1 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 1 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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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Ⅴ 

 

제 1 조 (적용범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며, 예치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1.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2. 최근 3 개년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최근 3 개년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제 2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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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 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소보험료가 설정된 계약은 

정산보험료가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4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각 회차별 총 보험료의 (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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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각 회차별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총 보험료의 50% 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각 회차별 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3. 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2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3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각 회차별 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환율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혐료 : 배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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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KEB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

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

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어비용 등의 보상한도액 적용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9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 1 항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과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2 호의 가. 내지 마.의 비용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 1 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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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추가약관(서기 2000 년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

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

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3 조 

회사는 상기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2,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장 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

생   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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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

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

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

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

용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 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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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5 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인의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

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

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징벌적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물 책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45 

2. “제조물”은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

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제 4 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감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정의> 

감염병은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표) 감염병의 기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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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병명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제3급 감염병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 

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자파, 전자장(EMF)로 인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자파, 전자장에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전체적/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었거나 기인한다고 여겨

지는 모든 배상책임 

2. 전자파로 인한 재산상의 가치 감소  

3. 전자파, 전자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상해와 관련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클레임이

나 소송에 대한 방어 의무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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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장제외 특별약관 

 

본 증권은 아래 사항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b)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c) 어떠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의 변종 또는 변이; 

d) 위 a), b) 또는 c)로 인한 어떠한 공포 또는 위협.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본 증권 또는 본 증권의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

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세계적 유행병,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

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

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세계적 유행,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

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감염병 조항 

 

1. 본 증권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제조건 및 면책 사항에 따라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증권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

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공포 또는 위협(실제 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

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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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에는 아래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

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감염병 또는  

2.2. 해당 감염병의 영향을 받는 보험목적물 

 

3. 본 조항에 사용된 바와 같이, 감염병은 임의의 유기체로부터 다른 유기체로 임의의 물질 또는 제제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임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3.1 물질 또는 제제는 살아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 방법은 공기 전달, 체액 전달, 임의의 표면 또는 물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전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3 질병, 물질 또는 제제는 인류 건강 또는 인류 복지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

목적물의 악화, 가치 손실, 시장성 또는 사용 손실을 유발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은 모든 확장 담보, 추가 담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및 기타 담보에 대해 일괄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제조건 및 면책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감염병 보장제외 조항(LMA 5396) 

 

1. 본 약관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에는 감염병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3.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3.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3.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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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3 종 단체 

위 1,2 종 단체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 인 이상의 단체 

 

제 2 조(계약자)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④ 위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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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보장제외 조항 (LMA5399)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감염병 또는 그 

감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품질저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특약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약사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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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관리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3. 식품위생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4. 화장품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5. 비료관리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6. 사료관리법 제 2 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특례 특별약관 

 

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 계약사항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 일까지 납입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31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유예된 기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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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 26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 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Claims Co-operation Clause (NMA2737)_보험사고 협조조항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Reinsurance it is a condition precedent to 

Reinsurers' liability under this Reinsurance that: 

 

(a) The Reinsured shall give to the Reinsurer(s) written notice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of any 

claim made against the Reinsured in respect of the business reinsured hereby or of its being notified 

of any circumstances which could give rise to such a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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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Reinsured shall furnish the Reinsurer(s) with all information known to the Reinsured in respect of 

claims or possible claims notified in accordance with (a) above and shall hereafter keep the 

Reinsurer(s) fully informed as regards all developments relating thereto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c) The Reinsured shall co-operate with the Reinsurer(s) and any other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Reinsurers in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notified to the 

Reinsurer(s) as aforesaid. 

 

회사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보험증권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피보험자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또는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b)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험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c)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 (LMA5272)_사이버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or any endorsement 

thereto,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ny Cyber Loss. 

2. If the 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Cyber Loss sustained by the Company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agreement,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Company. 

Definitions 

3. Cyber Loss means all actual or alleged loss, damage, liability, injury, compensation,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claim, cost, defence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Compan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mitigation cost or statutory fine or penal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yber Incident. 

4. Cyber Incident means:  

4.1 an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 or series of related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r the threat or hoax thereof; and/or 

4.2. a failure to act, any error or omission or accident or series of related failures to act, errors or 

omissions or accidents;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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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 breach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or series of related breaches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involving access to, processing of, use of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any data by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5.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ystem or electronic device, including any similar system or any configur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d including any associated input, output or data storage device,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1. 이 보험계약(이후 배서 포함)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사이버손해를 보상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이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사이버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용어정의 

3. 사이버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이버 사고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

생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배상책임, 신체상해, 보상,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청구, 비용, 

방어비용, 각종 경비(손해경감 비용, 벌금, 과태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4. 사이버사고 :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 처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아래의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4.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승인되지 않은 또는 악의적인 단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의 연속이나 

협박, 속임수 또는 

4.2. 적절한 조치 실패, 오류 또는 탈루, 사고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또는 

4.3. 배임행위,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및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배열, 입력, 출력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또는 예비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기기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중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

적으로 유지되는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기기를 말합

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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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후유장애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나. 1회의 배상청구: 1회의 배상청구라 함은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

계없이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 수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타인의 인체에 이

식된 후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

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해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

의 보험료 

<공탁>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

탁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청구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폐업의 사유(해당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인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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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취하로 인한 해지, 갱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단, 폐업 및 

허가･인증의 취소 또는 취하 이외에 보험료 미납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을 위반(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수입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된 방

위성 동위원소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

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허가･인증된 사용기한 또는 표시된 사용기한을 경과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의 흠, 마모, 찢

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의한 배상책임 

13.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아닌 보증된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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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4.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함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결함있는 의료기기를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

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6.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의료기기법 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

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

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1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의 금

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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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1]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

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용어해설] 

<1 회의 보험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④ 보험기간 중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다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59 

함합니다. 

 

제 6 조(계약의 해지)  

① 보통약관 제3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

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정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폐업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제조·수입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 

취소되거나 취하된 경우 

4.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의료기기법」에 정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보통약관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⑤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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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7 조(보험료의 환급) 

보통약관 제40조(보험료의 환급) 제2항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아래의 사유를 추

가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폐업의 사유(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인증의 취소 또는 취하를 포함합니

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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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운영업자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용업자를 

포함합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제 3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3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 인당 1 억 5 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 만원.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 인당 3 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 인당 1 억 5 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 1 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 1 항 제 1 호와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제 1 항 제 2 호와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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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

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

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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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

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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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

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

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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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

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

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

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

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

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

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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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

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

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

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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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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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

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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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

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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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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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

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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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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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

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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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

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

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

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

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

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

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

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

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75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

(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

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ㆍ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

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

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

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

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ㆍ

다

리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

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

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

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

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76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

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

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

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

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

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

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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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

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

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

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

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

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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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

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

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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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1억2천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

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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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

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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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82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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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

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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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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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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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

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

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

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

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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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